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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붙임4. 자금배분 산출내역서
	개요
	(내용없음)
	가. ※ 운전자금은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자금 사용이어야 하며 해당 녹색프로젝트와 무관한 통상 임금 (급여·노무비·인건비), 마케팅비, 판촉비 등은 제외
	나. 
	다. ※ 운전자금 관련하여 자금사용 인정 항목 등은 운영기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협의 및 확인하는 과정 필요
	라. ※ 운전자금은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자금 사용이어야 하며 해당 녹색프로젝트와 무관한 본사 직원의 통상 임금 (급여·노무비·인건비), 마케팅비, 판촉비 등은 제외
	마. 
	바. ※ 운전자금 관련하여 자금사용 인정 항목 등은 운영기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녹색분류체계의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협의 및 확인하는 과정 필요




